
1  설립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 설립과 허가)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한 법인 설립근거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 2015. 5. 29 조례 제4003호 제정

- 2016. 9. 30 조례 제4322호 개정

2  설립목적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정관 제2조]

본 교류센터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라북도가 세계의 여러 도시와

국제교류를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외국인 거주 여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연혁

❍ 2015. 5. 29. (재)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 2015. 6. 23.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1차 추경예산 편성
❍ 2015. 8. 6. 국제교류센터 설립허가
❍ 2015. 11. 3. 국제교류센터 개소식
❍ 2017. 9. 28. 국제교류센터 조직개편
❍ 2018. 1. 16. 국제교류센터 이전 개소식



4  주요사업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정관 제4조]

1. 환황해 중심도시 전북 건설을 위한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

2.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획 운영

3. 유학생 유치 관리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각종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서포터즈단 운영

5. 해외 전북 브랜드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 사업

6.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 지원

7.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제협력 기관 등과의 연계사업

8. 국제교류 관련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 운영

9. 국제교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10.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미래 전략 인재육성 사업

11.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수탁

사업의 수행

12. 기타 교류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 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5  조직도

이사장(이사회)

감  사

센 터 장

운영지원팀 국제진흥팀 교류협력팀



6  시설현황

 시설안내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장

전북국제교류라운지



7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직   위   별

센터장 팀장 대리 주임 사 원
정  원 10 1 3 1 3 2
현  원 7 1 2 - 2 2


